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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을 내면서

항공업무를 담당하면서 제일 먼저 느낀

점은 항공분야가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하는

분야답게 그 용어라든가 업무의 내용이 상당

히 복잡하다는 것이었다. 특히 사용하는 용어

가 전문적이어서 항공에 오랜 기간 종사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일반인들은 항공을 이해하

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울러 국·내외에 많은 항공자료가 있으나 단편적인 것

이 대부분이며,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정리된 자

료가 의외로 적어 업무파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이다. 따라서 공항운영이나 항공기 운항 등에 관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쉽고도 포괄적인 자료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자료정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본 자료집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작성하였다.

첫째, 공항 및 항공기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하면서도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이러한

원칙에서 항행안전시설, 활주로 운용등급, 항공기 접근범주,

항공교통관제 등 4가지 주제를 선정하였다.

둘째, 항공종사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알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러나 그 내용은 항공에 오래 종

사한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많은 내용을 포함하였다. 전

문적인 용어의 사용은 가급적 피하였으며, 사용할 경우에는

그 개념을 먼저 설명하여 용어에 대한 이해를 쉽도록 하였



고, 필요한 도면이나 통계는 참고자료로 첨부하였다.

셋째, 각각의 개념과 관련된 사항을 많이 포함하여 한가지 자

료만 보더라도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자료집이 항공종사자에게는 자신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고, 일반 국민들은 항공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좀 더 친숙

해 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몇 가지 한정된 사항에 대한 자료만

을 정리하여 부족함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뒤의 자료에

같은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을 것이며, 때

로는 법령상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일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각의 자료에 관

련사항을 포함하여 쉬운 용어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가피

한 측면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이와 같이 부족

함이 많은 자료이나, 이 자료집을 시작으로 앞으로 항공에

관련된 많은 좋은 자료가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발간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자료를 접하는 분들의 질책과 도

움을 받아 지속적으로 자료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독자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질책과 조언이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자료집 발간을 위하여 용어 선정에서부터 편집에

이르기까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우리 청 관계직원 여

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 6월

서울지방항공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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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 행 안전 시설 3

1. 항행안전시설의 정의

□ 전파, 불빛, 색채 및 형상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보조하고 원조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의 총칭.

(항공법 제2조 제16호)

조종사는 항공기가 공항을 이륙하여 항행하고 다시

공항에 착륙하는 모든 과정에서 항행안전시설을 이용

하며,

이러한 항행안전시설의 이용과 도움으로 조종사는 저

시정 상태에서도 항공기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것임.

2. 항행안전시설의 구분

□ 항행안전시설은 3종류가 있는데 전파를 이용하는 항행

안전무선시설, 불빛을 이용하는 항공등화시설, 음성으

로 정보를 주고받는 항공관제통신시설로 구분된다.

항행안전무선시설은

- 지상에 설치된 각종 전파 장비를 이용하여 항공기가

이륙·운항·착륙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전파(주파

수)로 항공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 운항중 모든 과정에서 항공기의 위치, 고도, 속도, 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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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알 기 쉬 운 공항운용 개 념

등을 관제사가 알 수 있도록 하고,

- 특히, 착륙시에 지상에서 발사된 전파가 항공기 계기

에 표시됨으로서 자동 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방위각시설(LLZ), 활공각시설(GP), Marker, 거리측정

장치(DME), 전방향표지시설(VOR), 레이더(RADAR) 시설,

전술항법시설(TACAN), 무지향표지시설(NDB)이 있음.

항공등화시설은

- 공항 활주로와 그 주변에 설치된 불빛(등화)을 내는

시설로 조종사는 이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이·착륙

공항과 활주로위치 등을 알게됨.

- 항공등화시설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전파를

활용하는 항행안전무선시설 보다 상대적으로 정확하

지 못하여 일반적으로 항행안전무선시설의 보조시설

로 활용되고 있음.

- 진입등(ALS), 진입각지시등(PAPI), 활주로등(REDL), 활

주로시작표시등(RTIL) 외 16종이 있음.

※ 이외에 불빛으로 항공기 항행을 돕는 항공등대(항

공로등대, 신호항공등대, 위험항공등대)가 있으나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음.

항공관제통신시설은

- 항공기가 이륙·운항·착륙 과정에서 조종사와 관제

사간에 각종 정보를 음성으로 주고·받기 위한 무선

통신시설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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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 행 안전 시설 5

-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는 관제사의 관제를 음성 통신

으로서 받고 있음.

- 공지통신시설(Air to Ground)이 있음.

3. 항행안전시설의 역할

□ 항공기 이륙시

관제사가 관제통신시설을 이용하여 무선통화로 항공

기 조종사에게 이륙 활주로의 위치 지정, 활주로상태

정보 제공 등 이륙허가 절차를 수행.

관제사는 이때 이동하는 항공기가 안개 등으로 시각

적인 감시가 불가능 할 경우 지상감시레이더(ASDE)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위치와 이동 부근의 차량 등을 감시.

이륙할 때 조종사는 활주로중심선을 알 수 있도록 전

파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위각시설(LLZ)과 활주로중심

선(또는 등화시설인 활주로중심선등)을 참조하여 활

주로 중심으로 이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활주로 폭을 표시하는 활주로선(또는 등화시설인 활

주로등)을 참조하여 활주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한다.

항공기가 이륙할 때 이용하는 항행안전시설

항행안전무선시설 : 방위각시설(L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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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알 기 쉬 운 공항운용 개 념

관 제 통 신 시 설 : 공지통신시설(A/G)

항 공 등 화 시 설 : 활주로중심선등(RCLL),

활주로등(REDL)

□ 항공기 운항시

항공기가 이륙(앞바퀴가 지상으로부터 분리)한 시점부

터 목적지 공항에서 착륙(활주로에 뒷바퀴가 접지)할

때까지를 운항으로 보며,

관제탑에서 접근관제소, 항로관제(항공교통관제소), 접근

관제소, 관제탑 순으로 항공기 관제가 이관되며 이 경우

관제통신 주파수를 변경함으로서 이관됨.

(관제의 개념 : 붙임2 참조)

접근 및 항로관제소에서는 항공기의 편명, 이동 방향,

고도, 속도 등을 레이더 (RADAR) 시설에 의하여 감시.

항공기가 운항중일 때 조종사는 지상에서 자기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전방향표지시설(VOR)로 부터 전파를

수신하여 항공기 운항 방향을 확인.

전방향표지시설(VOR)과 함께 설치된 거리측정장치(DME)

로 부터 항공기와 거리측정장치 설치지점과의 거리

정보를 제공받아 조종사는 항공기의 운항 위치를 파악.

경우에 따라서 VOR과 함께 DME 대신 TACAN을 설

치하여 군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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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 행 안전 시설 7

※ 전방향표지시설(VOR)과 거리측정장치(DME)의 기능을

통합한 시설을 전술항법시설(TACAN)이라 하며,

- 이는 군용 항공기가 사용하는 것이며 민간항공기는

TACAN의 기능 중 DME 기능만 이용.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전방향표지시설(VOR)

과 거리측정장치(DME)를 동일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음.

항공기가 운항중일 때 이용하는 항행안전시설

항행안전무선시설 : 레이더(RADAR), 전방향표지시

설(VOR), 전술항법시설(TACAN),

거리측정장치(DME)

관 제 통 신 시 설 : 공지통신시설(A/G)

□ 항공기 착륙시

조종사가 목적지 공항을 찾을 때는 그 공항에 설치된

전방향표지시설(VOR), 거리측정장치(DME)로부터 발

사되는 주파수를 받아 공항 위치를 확인하고 그 방향

으로 항행.

목적지 공항의 최종접근지역(약 10NM ∼ 20NM)에서

부터는 항공기는 활주로와 일직선상으로 진입하여야

하며 활주로 중심선을 표시하는 방위각시설(LLZ)로부

터 주파수를 받아 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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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알 기 쉬 운 공항운용 개 념

또한 활주로 전방의 일정 지점(일반적으로 3개 지점)

에 설치된 Marker (Inner, Middle, Outer)의 상공을 항

공기가 지날 때 Marker에서 발사되는 주파수를 받아

항공기에서 공항 착륙지점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으

며, 이에 따라 일정한 지점에서 착륙을 시도하게 됨.

- 항공기와 공항간의 거리를 알려주는 시설은 Marker

이외에 거리측정장치(DME)가 있는데 Marker는 그 상

공을 지날 때만 거리를 알 수 있어 거리측정장치

(DME)보다 지속적이지 못하여 ICAO에서는 거리측정

장치(DME)의 설치를 권고하고 있음.

- ICAO에서는 CAT-Ⅰ운용등급시 Marker를 거리측정장

치(DME)로 대신하여 설치할 것을 권고하며, CAT-

Ⅱ, Ⅲ운용등급시에는 DME와 Inner Marker를 동시에

설치·운용토록 권고.

아울러 항공기는 착륙할 때 일정한 각도(3°가 가장

적합)로 고도를 낮추어야하며, 이러한 각도를 주파수

로 알려주는 활공각시설(GP)로 부터 주파수 정보를

받아 적합한 각도로 착륙하고 있는지를 확인.

- 이러한 방위각시설(LLZ), 활공각시설(GP), Marker(또

는 DME)를 이용하여 착륙하는 것을 계기착륙이라

하고, 따라서 이 세 가지 시설을 합하여 계기착륙시

설(ILS)이라 함.

이 경우에 등화시설을 이용하여 육안으로도 활주로중

심선, 활공각도, 활주로 시작과 끝 등을 확인하게 되나,
- 8 -



1. 항 행 안전 시설 9

이는 보조시설로 활용하고, 전파와 일치하지 않는 점

이 발생할 때에는 전파에 의한 계기착륙시설에 따름.

※ 항공기의 이착륙이 진행되는 중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활주로의 끝(종단)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기

위하여 활주로 중앙에 있는 활주로 중심선등(runway

centre line lights)은 활주로의 끝(종단) 부근이 되기

전 900m에서 600m 까지는 백색등과 적색등을 교대

로 설치하고 나머지 활주로 끝(종단)까지의 300m 구

간은 적색등으로 설치되며, 활주로 양측에 있는 활주

로등(runway edge lights)은 활주로의 끝(종단) 부근이

되기 전 600m 지점부터는 모두 황색등(그 이전은 백

색등)으로 설치됨.

항공기가 착륙할 때 이용하는 항행안전시설

항행안전무선시설 : 방위각시설(LLZ), 활공각시설(GP),

Marker, 거리측정장치(DME),

전방향표지시설(VOR)

관 제 통 신 시 설 : 공지통신시설(A/G)

항 공 등 화 시 설 : 활주로중심선등(RCLL), 활주로

등(REDL), 진입각지시등(PAPI),

활주로시작(말단)등 (RTHL) 등

- 9 -



10 알기 쉬 운 공항운용 개 념

4 . 항행안전시설간의 관계

□ 항공기를 운항하는 조종사는 이륙할 때에는 관제사와

의 통화내용에 따라 이륙절차를 이행하며,

□ 항공기를 이륙한 후 일정 고도부터는 전파를 이용하는

항행안전무선시설에 따라 운항하게 되며 착륙할 때에도

동일함.

□ 다만, 이륙 또는 착륙시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예 : LLZ, GP)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일시적인

고장 등으로 활용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신하는 항

공등화시설(예 : PAPI)의 도움을 받음.

따라서,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는 항행안전무

선시설과 항공등화시설(예 : GP와 PAPI)이 모두 설치

되어 있으나, 상호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에는 항행안

전무선시설에 따라서 운항(착륙)함.

※ 예를 들면

- 착륙각도 제공시설은 지상에 설치된 시설로부터 전

파를 발사하여 항공기 계기판에 표시되도록 하는 활

공각시설(GP)과 불빛 색깔에 의해 알 수 있는 진입

각지시등(PAPI)이 있음.

조종사는 전파를 발사하여 계기판에 표시되도록

하는 활공각시설(GP)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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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 행 안전 시설 11

륙을 하는 것이며,

진입각지시등(PAPI)은 활공각시설(GP)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고장 등으로 활용할 수

없을 때 사용함.

따라서 활공각시설(GP)과 진입각지시등(PAPI)간에

상호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에는 GP를 우선적으

로 따름.

(근거 : FAA 비행점검 운용교범 204-327)

붙 임 1. 항행안전시설의 종류

2. 관제의 개념

3. 우리나라 접근 관제 구역

4. 항공등화시설 설치지점

5. 항행안전무선시설 설치지점

- 11 -



12 알기 쉬 운 공항운용 개 념

<붙임 1>

항행안전시설의 종류

1. 항행안전무선시설

□ ILS : Instrument Landing System 계기착륙시설)

항공기가 자동(수동)으로 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적인 시설로서 지상에 설치되어, 전파를 연속적으로 발

사하며 이 주파수를 항공기가 수신함으로서 항공기 내

부에 설치된 계기판에 활주로 폭 중심으로 착륙하고

있는지 여부와 공항조건에 따라 활공각도 2.5°∼3.5°(정

상각도 3°)로 착륙하고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

는 시설임.

LLZ(Localizer 방위각시설)

- 활주로 폭 중심으로 착륙할 수 있도록 지상에서 활

주로중심선에 해당하는 전파를 발사하여 조종사가

활주로 중심으로 조정하여 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주

는 시설임.

- 조종사가 볼 때 전파를 수신한 계기판의 수직선이

우측이면 항공기가 정상진입보다 좌측으로, 좌측이면

우측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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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 행 안전 시설 13

GP(Glide Path 활공각시설)

- 착륙하는 항공기가 착륙에 가장 적합한 3°로 착륙할

수 있도록 지상에서 전파를 발사하여 조종사가 정상

각도로 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임.

- 13 -



14 알기 쉬 운 공항운용 개 념

- 조종사가 볼 때 전파를 수신한 계기판이 중심보다

위로 표시가 될 때는 정상보다 낮게 비행하고 있으

며, 중심보다 아래로 표시 될 때는 정상보다 높게 비

행하고 있음을 표시한다.

MARKER(마커)

- 활주로 전방의 일정 지점(일반적으로 3개 지점)에 설

치된 Marker 상공을 항공기가 지날 때 Marker에서

발사되는 주파수를 받아 공항 착륙지점까지의 거리

를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정한 지점에서 착륙을

시도하게 됨.

· Marker의 종류는 Inner Marker(240∼450m), Middle

Marker(600∼1,800m), Outer Marker(7.2Km∼12.6Km)

로 구분되어 설치 됨.

· ICAO에서는 CAT-I 운용등급시 Marker를 거리측

정장치(DME)로 대신하여 설치할 것을 권고하

고 있으며, CAT-II 및 III 운용 등급시에는

DME와 Inner Marker를 동시에 설치 운용토

록 권고하고 있음.

· 조종사가 볼 때 전파를 수신하여 청색등이 켜질

때는 Outer Marker의 상공, 호박색등 일 때는

Middle Marker의 상공, 백색등 일 때는 Inner

Marker의 상공임을 표시한다.

※ 항공기와 공항간의 거리를 알려주는 시설은

Marker 이외에 거리측정장치(DME)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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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 행 안전 시설 15

Marker는 그 상공을 지날 때 만 거리를 알 수

있는 반면 DME는 모든 지점에서 거리를 알 수

있어 ICAO에서는 거리측정장치(DME) 설치를

권고하고 있음.

□ DME(Distance Measuring Equipment 거리측정장치)

항공기에서 전파를 발사하여 지상장비에서 응답하는

전파의 시간차를 이용하여 항공기와 지상에 설치된

장비간의 거리가 항공기 계기판에 숫자(단위:NM)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시설.

- 동 시설은 공항내에 계기착륙시설(ILS) 또는 전방향

표지시설(VOR)과 병행하여 설치되어 거리정보를 나

타나게 하며,

- 공항 외에 설치되는 항로용시설은 전방향표지시설

(VOR)과 병행하여 설치되어 거리정보를 나타나게

함.

□ VOR(VHF Omni-directional Range 전방향표지시설)

지상의 일정 지점에 설치되어 360°모든 방향으로 연

속적으로 전파를 발사하여 수신하는 항공기가(VOR

설치 지점으로부터의)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조종사가 운항 방향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설임.

- 항로용으로 설치되는 VOR은 광범위하게 항공기가

240Km지점(최저 70Km)에서 부터 전파를 수신할 수
- 15 -



16 알기 쉬 운 공항운용 개 념

있도록 고출력(1KW)으로 운용.

- 공항용으로 설치되는 VOR은 소 출력으로 일정지역

내(50Km 범위 내) 전파를 수신할 수 있도록 100W

이내로 운용.

□ TACAN (Tactical Air Navigation 전술항법시설)

전방향표지시설(VOR)과 거리측정장치(DME)의 기능

을 동시 보유하고 있으며, 미해군에서 개발되어 군사

용 목적으로 사용되나 민항공기는 주파수와 신호체계

가 달라 거리정보(DME)만을 이용함.

□ NDB (Non-directional Beacons 무지향성 무선표지시설)

지상에 일정 지점에 설치되어 360°전방향으로 연속

적으로 전파를 발사하여 수신하는 항공기가 설치된

지점을 기준으로 한 방향(방위각도)을 알 수 있는 시

설로서,

- 주파수를 중·장파로 사용하는 관계로 정확성이 떨

어지는 결점이 있어 현재는 일부 군 비행장에만 설

치되어 있음.

공항용으로는 기능 및 성능이 향상된 대체장비로 VOR

을 설치 운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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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 행 안전 시설 17

□ RADAR(Radio Detection and Ranging 레이더)

항로용 또는 공항에 설치되어 고주파로 전파를 발사

하여 응답하는 신호를 다시 수신하여 항행중인 항공

기의 편명, 고도, 속도 및 위치에 관한 정보를 탐지하

는 시설로 항로관제, 접근관제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레이더는 1차 감시레이더와 2차 감시레이더 2종류가

있음.

- PSR(Primary Surveillance Radar 1차 감시레이더)

지상에서 전파를 발사하여 항공기에 부딪쳐 되돌아

오는 전파를 이용하는 레이더.

- SSR(Secondary Surveillance Radar 2차 감시레이더)

지상에서 전파를 발사하여 항공기에 수신후 다시 항

공기에서 지상으로 전파를 재송신할 때 그 항공기의

편명, 기종, 속도, 고도 등의 정보를 보내는데, 항공

기에서 지상으로 재송신하는 전파를 받아서 이용하

는 레이더.

· 민간항공분야에서는 1차와 2차 감시레이더를 사

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군에서는 주로 1차 감시

레이더만 사용하고 있음.

□ ASDE(Air Surface Detection Equipment 지상감시 레이더)

지상의 활주로와 유도로에서 이동하는 항공기가 안개

등으로 시각적인 감시가 불가능 할 경우에도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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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알기 쉬 운 공항운용 개 념

가 이동하는 위치와 이동 부근의 차량 등을 모니터에

의해 감시할 수 있도록 관제탑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2. 항공등화시설

□ 활주로 시작 전(前)또는 활주로 끝에 설치하는 등화

ALS (Approach Lighting Systems 진입등)

-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그 진입로를 표시하기 위

하여 활주로 900m전방에서부터 30m 간격으로 설치

(단, 활주로 300m 전방지점은 다른 지점보다 많은 16

개등으로 구성된 횡선표시등을 설치함)하는 등화 시

설로 CAT-Ⅰ급 이상의 운용공항에는 필수적으로 설

치됨.

RTHL(Runway Threshold Lights 활주로(시작)말단등)

- 활주로가 시작하는 지점을 나타내기 위해 설치하는

녹색등화.

※ 항공법 시행규칙 제11조 에는 활주로 말단등 으

로 번역되어 있으므로 사용시 주의 요망

RTIL(Runway Threshold Identification Lights 활주로(시

작)말단식별등)

- 착륙하는 항공기 조종사에게 활주로가 시작하는 끝

부분의 위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활주로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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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 행 안전 시설 19

는 지점의 양쪽 모서리에 설치하는 백색 섬광등(1분

에 60∼120회 깜박거림)을 말함.

(주로 진입등이 없거나 420m 정도의 간이식 진입등

만 설치된 비계기 또는 비정밀 활주로에 설치)

※ 항공법 시행규칙 제11조 에는 활주로말단식별

등 으로 번역되어 있으므로 사용시 주의 요망

WBAR(Runway Threshold Wing Bar Lights 활주로(시

작)말단연장등)

- 활주로시작등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하여 활주로시작

등 좌우측에 연장하여 설치하는 등화.

※ 항공법 시행규칙 제11조 에는 활주로말단연장

등 으로 번역되어 있으므로 사용시 주의 요망

RENL(Runway End Lights 활주로종단등)

- 활주로의 끝이 되는 지점을 나타내기 위해 설치하는

적색등화.

STWL(Stop Way Lights 정지로등)

- 항공기가 착륙시 미끄러지거나 이륙중 엔진이 꺼지

는 등의 사유로 활주로 끝(종단)을 넘어가는 경우에

대비하여 활주로 종단에서 길이 60∼300m 더 연장하

여 간이포장(활주로 포장두께의 1/2)한 정지로(Stop

way) 구역을 표시하기 위한 적색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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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알기 쉬 운 공항운용 개 념

□ 활주로에 설치하는 등화

RTZL(Runway Touchdown Zone Lights 접지대등)

- 착륙하는 항공기가 활주로상에 최초 착륙되어야할

구역임을 표시하기 위한 시설로써 활주로가 시작되

는 지점으로부터 900m 까지 설치하는 백색등화.

RCLL(Runway Centreline Lights 활주로 중심선등)

- 이·착륙시 활주로의 중심을 알려주기 위해 활주로

중앙 전장에 걸쳐 설치하는 등화로써 백색등을 사용

하다가,

- 항공기의 이·착륙이 진행되는 중 조종사에게 활주

로의 끝(종단)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기 위하

여 활주로의 끝(종단)부근이 되기 전 900m 지점부터

600m 지점까지는 백색등과 적색등을 교대로 설치하

고, 나머지 활주로 끝까지 300m 구간은 적색등으로

설치.

□ 활주로 좌·우측에 설치하는 등화

REDL(Runway Edge Lights 활주로등)

- 이 착륙코자 하는 항공기에 활주로의 윤곽을 표시하

기 위하여 활주로 양측 끝에 설치하는 등화시설로

활주로 폭을 나타냄.

- 활주로의 시작 지점부터 일정 구간은 백색등을 사용

하고 항공기의 이·착륙이 진행되는 중 조종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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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 행 안전 시설 2 1

활주로의 끝(종단)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기

위하여 활주로의 끝(종단)부분이 되기 전 600m 지점

부터 활주로 끝(종단)까지 구간은 모두 황색등으로

설치.

DMS(Runway Distance Marker Signs 활주로거리등)

-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활주로상의 남은

거리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활주로 한쪽 또는

양쪽 가장자리에 300m 간격으로 설치하는 번호표지

등화시설.

TGS(Taxiway Guidance Signs 유도로안내등)

- 활주로를 지상주행중인 항공기가 이용할 유도로(알파

벳으로 표시되어있음)와 그 입구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PAPI (Precision Approach Path Indicator 진입각지시등)

- 항공기가 진입각 3°로 착륙중일 경우 조종석의 조종

사 육안에 의해 불빛의 색깔 구분으로 진입각을 알

수 있는 시설로 활공각 시설(GP) 후방에 설치.

- 조종사가 볼 때 4개의 등이 좌측 2개가 백색, 우측 2

개가 적색으로 표시 될 때는 정상 진입중이며, 백색

이 많을 경우 항공기 위치가 진입각 보다 높은 각도

에 위치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적색이 많을 경우 낮

게 비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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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알기 쉬 운 공항운용 개 념

IWDI(Illuminated Wind Direction Indicators, 풍향등)

- 항공기에 풍향을 알려주기 위하여 진입각지시등(PAPI)

후방에 주로 설치하는 등화.

□ 유도로, 계류장 등 기타지역에 설치하는 등화

SBL(Stop Bar Lights 정지선등)

- 항공기가 계류장에서 유도로로 진입한 이후 어떤 사

정(예 : 항공기착륙 등)으로 이륙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항공기를 정지시킬 수 있는 지역임을 표

시하기 위해 정지로지역 가장자리 및 말단에 설치하

는 적색등화.

TCLL(Taxiway Centre Line Lights 유도로중심선등)

- 지상주행중의 항공기에 유도로의 중심 및 활주로 또는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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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장의 출입경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TEDL(Taxiway Edge Lights 유도로등)

- 지상 주행중의 항공기에 유도로를 명백하게 표시하

기 위하여 유도로 양측에 설치되는 등화시설.

FLO(Apron Floodlighting 계류장조명등)

- 야간에 작업할 수 있도록 계류장에 설치하는 등화.

VDGS(Visual Docking Guidance Systems 탑승교유도접

현시스템)

- 항공기에 정확한 주기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주기

장에 설치하는 등화.

SIGL(Signalling Lamp, Light Gun 지향신호등)

-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등에 필요한 신호

를 보내기 위하여 관제탑내에 설치하는 등화.

3. 항공관제통신시설

□ A/G(Air/Ground 공지통신시설)

이·착륙과 운항 중 일때 조종사와 관제사간의 정보

교환을 위하여 무선으로 음성 통신하는 시설.

- 관제용 통신시설 : 관제를 위한 교신용으로 초단파와

극초단파(VHF/UHF) 주파수 이용.

- 장거리통신시설 : 항공정보 서비스용으로 단파(HF)

주파수 이용.
- 23 -



24 알기 쉬 운 공항운용 개 념

<붙임 2 >

관제의 개념

□ 이동중인 모든 항공기(민간 및 군항공기 포함)는 항공교

통관제기관(관제사)으로부터 관제를 받게되는데 이를 총

칭하여 항공교통관제 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이를 3가지

관제로 구분한다.

항공기가 공항에서부터 이륙 후 일정위치(인천공항의

경우 거리 9Km, 높이 0.9Km)까지는 비행장 내에 위치한

관제탑으로부터 관제를 받게되는데 이를 비행장관제 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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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 행 안전 시설 25

이후 관제가 이양되어 공항으로부터 일정범위(인천공항

의 경우 거리 108Km, 높이 6.6Km)까지는 접근관제소로

부터 관제를 받게되는데 이를 접근관제 라 하며,

접근관제소로부터 관제를 받고 있던 항공기가 해당 접

근관제구역을 벗어나면 항공교통관제소로 관제가 이양

되어 관제를 받게되며 이를 항로관제 라 한다.

이후 목적지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서는 역순으로 항로

관제, 접근관제, 비행장관제를 받게된다.

※ 비행장관제는 일반적으로 관제탑에서 하고 있으나, 일

부 규모가 큰 공항에서는 계류장 관제와 관제탑 관제

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예：인천, 덴버, 나리타,

JFK공항 등), 이 경우

·계류장 관제는 공항내의 항공기 지상이동에 관한 업

무를 담당하고,

·관제탑 관제는 항공기 이륙 및 착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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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우리나라 접근 관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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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 주로 운용 등급 3 1

1. 활주로 운용등급 정의

□ 활주로 운용등급 이란 항공기가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

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공항의 활주로 방향별

로 운용등급을 정하고 그 등급에 따라 기상최저치주 1)와

결심고도주 2) 등의 한계치를 정한 것임

주1) 기상최저치 란 활주로 운용등급에 적합한 활주로

주변 기상치임

주2) 결심고도 란 항공기 착륙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고도임

2. 분류 기준(ICAO)

□ 활주로 운용등급은 활주로의 길이와 폭, 항행안전무선

시설
주 1), 항공등화시설주 2) 및 기상시설의 종류에 따라

분류됨

주1) 항행안전무선시설 이란 지상에 설치된 각종 무선

장비를 이용하여 항공기가 이륙, 운항, 착륙하기까

지 모든 과정을 전파(주파수)로 항공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주2) 항공등화시설 이란 불빛과 색채로서 항공기가 이

륙, 착륙을 할 수 있도록 조종사에게 시각적인 정

보를 제공하는 시설임
- 3 1 -



3 2 알기 쉬 운 공항운용 개 념

기본적으로 활주로 길이는 1,500m이상, 폭30m이상이

되어야 하며, 그 길이와 폭이 활주로 운용등급에 영

향을 미침

- 그러나, 활주로가 동일한 길이와 폭을 가졌더라도 그

활주로에 주로 운항하는 항공기의 종류에 따라 활주

로 운용등급이 달라질 수 있음

항행안전무선시설과 항공등화시설은 활주로 운용등급

에 따라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가 항공

법 제75조에 규정되어 있음<붙임 1 참조>

기상시설은 주로 활주로가시거리(RVR) 측정장비를 말

하는데, 정밀활주로주 1) CAT-Ⅰ주 2)에서는 1대를, CAT-

Ⅱ주 2),Ⅲ주 2)에서는 2∼3대를 설치하여야 함.

주1) 정밀활주로 란 활공각시설(GP)이 설치되어 활

주로 착륙각도(3°)정보를 제공하는 활주로

주2) CAT-Ⅰ,Ⅱ,Ⅲ 란 정밀활주로의 항행안전무선시

설에 대한 정밀도 및 안정성과 항공등화시설 추

가 설치에 따른 분류임

활주로 운용등급은 그 공항의 주변장애물 등으로 인하

여 활주로 양쪽 방향에 동일한 무선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활주로 방향별로 운용등급이 달라짐

예) 강릉공항의 경우 활주로 26방향은 정밀활주로이고

그 반대편인 08방향은 비계기활주로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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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 주로 운용 등급 33

주) 비계기활주로 란 무선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

고 항공등화시설에 의한 시각적 정보만을 제공

하는 활주로

□ 활주로 운용등급은 활주로 길이와 폭, 항공등화시설과

기상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을 경우, 항공기에

제공되는 무선정보의 유무에 따라 계기활주로와 비계

기활주로로 분류함

계기활주로는 방위각시설(LLZ), 활공각시설(GP), 거리

측정시설(DME) 등 전파에 의한 무선정보를 제공하는

활주로이며

※ 방위각시설(LLZ)은 활주로중심선정보, 활공각시설

(GP)은 착륙각도정보, 거리측정시설(DME)은 거리정

보를 제공하는 시설임

비계기활주로는 무선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항공등화

시설에 의한 시각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 활주로

※ 항공기는 활주로에 설치된 시설에서 제공하는 이러

한 무선정보를 받아 항공기내의 계기를 활용하여

이륙, 운항, 착륙 등을 할 수 있게 됨

□ 계기활주로는 다시 무선정보의 종류에 따라 정밀활주

로와 비정밀 활주로로 분류함

정밀활주로는 활공각시설(GP)이 설치되어 무선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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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항공기 착륙각도(3°)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며

비정밀활주로는 방위각시설(LLZ), 거리측정시설(DME)

등은 제공되나, 활공각시설(GP) 정보가 제공되지 않

는 경우를 말함

공항 건설기술의 발전과 공항 건설당국의 많은 예산

투입으로 대부분의 공항은 정밀활주로의 범주에 포함

되나<붙임 2 참조>

- 열악한 주변여건(예, 산악 등의 장애물 존재)으로 일

부 공항에 활공각시설(GP)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

는 비정밀활주로 등으로 건설되기도 함

□ 정밀활주로는 다시 무선정보의 정밀도 및 안정성과 항

공등화시설 추가 설치 등에 따라 CAT-Ⅰ, Ⅱ, Ⅲa, Ⅲb,

Ⅲc의 5단계로 분류함

<활주로 운용등급 분류도>

정밀활주로 : CAT-Ⅰ, Ⅱ, Ⅲa, Ⅲb, Ⅲc

계기활주로

활주로 비정밀활주로

비계기활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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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주로 운용등급 결정

□ 활주로 운용등급은 건설교통부(군 비행장은 군부대)에

서 기본설계시에 활주로 길이와 폭 그리고 항행안전무

선시설, 항공등화시설 및 기상시설에 대한 설치 유무에

따라 활주로 운용등급을 설정(예정)하고

건설당국(지방항공청, 군비행장은 군부대)에서 기본설계

를 토대로 실시설계하여 항공법 제75조에 의하여 비행

장 및 항행안전시설 설치공사를 고시할 때 활주로 운

용등급을 예정 고시하며,

건설당국(지방항공청, 군비행장은 군부대)에서 활주로 준

공이후 항공법 제77조에 의하여 비행장 등의 사용개시를

고시할 때 활주로 운용등급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고시함

4 . 분류에 따른 기상치의 적용

활주로 운용등급에 따라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기상최저치와 결심고도 등을 다르게 적용

정밀활주로의 경우 항공기 종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

로 기상최저치와 결심고도가 결정되나,

비정밀활주로 등의 경우에는 동일한 활주로 운용등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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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이라도 공항마다 착륙하는 항공기 종류(항공기 접

근범주 분류등급주 ))에 따라 기상최저치가 다르게 적용

됨(결심고도는 관계없음)

주) 항공기 접근범주 분류등급 이란 항공기 기종별

로 속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등급(A, B, C, D, E

의 5등급)으로, 이 등급에 따라 기상최저치는 다

르게 적용됨<붙임 3 참조>

정밀활주로의 경우

정밀활주로는 활공각시설(GP), 방위각시설(LLZ), 거리

측정시설(DME), 항공등화시설 등이 갖추어진 활주로

이며

- 항공기 종류와 관계없이 다음의 기상치를 적용

활주로 등급별
활주로가시거리(RVR)주 1 )

또는 시정주 2 ) 결심고도

CAT-Ⅰ
RVR 550m이상

또는 시정 800m이상
60m이상

CAT-Ⅱ RVR 350m이상 30m이상

CAT-Ⅲａ RVR 200m이상 15m이상

CAT-Ⅲｂ RVR 50m이상 15m미만

CAT-Ⅲｃ 0m(제한없음) 0m(제한없음)

주1) 활주로가시거리(RVR) 란 활주로에 설치된 장비에 의

하여 측정한 가시거리

주2) 시정 이란 활주로가시거리(RVR) 측정장비가 없어 기

상대에서 육안으로 측정한 가시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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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 주로 운용 등급 3 7

※ 정밀활주로 CAT-Ⅰ,Ⅱ,Ⅲａ,Ⅲｂ,Ⅲｃ 운용등급에서 항

공기가 운항하기 위해서는

- 이 운용등급에 맞는 항공기 탑재장비(LLZ와 GP 수

신장비 등)를 갖추고 조종사가 일정시간이상 훈련을

받아야 함<붙임 4 참조>

- 항공기에 탑재장비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거나, 조종사의 훈련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탑재장

비와 조종사의 자격에 맞추어 그 항공기에 대하여

더 높은 기상치를 적용하고 있음

예) 동일 기종이라도 100시간미만 탑승한 조종사는

인천공항의 활주로가시거리(RVR)가 최소 550m라

하더라도 착륙하지 못하고(100시간미만은 활주로

가시거리에 ＋800m를 계산함)김포공항으로 회항

하고 있음

비정밀활주로의 경우

비정밀활주로는 활공각시설(GP)은 없으나, 방위각시

설(LLZ), 거리측정시설(DME), 항공등화시설 등이 갖

추어진 활주로이며

기상최저치는 공항마다 착륙하는 항공기 종류(항공기

접근범주 분류 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함

일반적으로 정밀활주로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붙임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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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 알기 쉬 운 공항운용 개 념

예) 김해공항과 양양공항의 경우

공항별 구 분
항공기 접근범주 분류등급

A B C D

김 해
운고주 ) 500피트 500피트

시 정 1,200m 1,600m

양 양 시 정 1,600m 2,800m 3,200m

주) 운고 란 구름의 높이를 말하며,

- ICAO에서는 주변의 장애물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 FAA에서는 1966년 운고 조건을 폐지

-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항은 공군 관할이며 공군규

정에 의하여 군 비행장은 운고를 사용함(김해, 대

구, 군산, 청주, 광주 등)

비계기활주로의 경우

비계기활주로는 항행안전무선시설은 없고 항공등화시

설만 갖추어진 활주로이며

시정이 5,000m 이상으로 기상이 좋을 경우에만 조종

사의 시각 판단에 따라 운항이 가능함

□ 선회접근활주로의 경우

선회접근활주로는 양쪽 방향으로 직진입 착륙절차를

수립할 수 없는 공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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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 주로 운용 등급 39

- 뒷바람(배풍)의 영향에 따라 직진입 방향으로 착륙이

어려울 경우 항공기가 선회하여 그 반대 방향으로

착륙하는 활주로를 말함

※ 관제탑에서는 뒷바람(배풍)이 약5노트이상 관측될

때에는 활주로 방향을 변경하여 운영함

선회접근활주로의 기상최저치는 공항마다 착륙하는

항공기 종류(항공기 접근범주 분류등급)에 따라 다르

게 적용하며,

일반적으로 비정밀활주로 보다도 더 높은 기준을 적

용함<붙임 6 참조>

예) 김해공항과 양양공항의 경우

공항별 구 분
항공기 접근범주 분류등급

A B C D

김 해
운 고 700피트 1,100피트

시 정 1,600m 3,200m 4,800m

양 양 시 정 2,000m 2,800m 4,000m 4,600m

※ 붙임 1. 활주로 운용등급별 최소 시설기준

2. 활주로 운용등급 현황(외국 및 국내)

3. 항공기 접근범주 분류기준

4. 정밀활주로 운용시 항공사의 주요 구비사항

5. 비정밀활주로의 공항별 기상최저치

6. 선회접근시 공항별 기상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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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활주로 운용등급별 최소 시설기준

(항공법 제75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5조)

종 류
비계기

활주로

비정밀

활주로

정밀 활주로

CAT-Ⅰ CAT-Ⅱ CAT-Ⅲ

항행안전무선시설
- 전방향무선표지시설(VOR) ○ ○ ○ ○
- 방위각시설(LLZ) ○ ○ ○ ○
- 거리측정시설(DME) ○ ○ ○ ○
- 활공각시설(GP) ○ ○ ○
- 표지소시설(IM) ○ ○
-공항지상감시레이다(ASDE) ○

항공등화시설
- 비행장등대 ○ ○ ○ ○ ○
- 진 입 등 간이식표준식(F1) 표준식(F2) 표준식(F2)
- 진입각지시등 ○ ○ ○ ○ ○
- 활 주 로 등 ○ ○ ○ ○ ○
- 활주로말단등 ○ ○ ○ ○ ○
- 정 지로 등 ○ ○ ○ ○ ○
- 풍 향 등 ○ ○ ○ ○ ○
- 활주로종단등 ○ ○ ○ ○ ○
- 유 도 로 등 ○ ○ ○ ○ ○
- 유도로안내등 ○ ○ ○ ○ ○
- 지향신호등 ○ ○ ○ ○ ○
- 활주로경계등 ○ ○
- 정 지 선 등 ○ ○
- 활주로중심선등 ○ ○
- 착지대등 ○ ○
- 유도로중심선등 ○
- 일시정지위치등 ○

기상시설

- 활주로가시거리측정장비

(RVR)
1대 2∼3대 2∼3대

- 40 -



2. 활 주로 운용 등급 4 1

<붙임 2 >

활주로 운용등급 현황(외국 및 국내)

가. 정밀활주로에 대한 외국공항과 국내공항 현황

활주로

등급별

활주로

가시거리

(RVR)주 1 )

결심고도
주 2 ) 외국공항 국내공항

CAT-Ⅰ
550m이상

(또는 시정
주 3)

800m이상)
60m이상

창이공항,
홍콩공항,

우지아바(중국)공항 등

제주공항,
김해공항,
양양공항,

청주공항 등

CAT-Ⅱ 350m이상 30m이상
방콕공항,

프랑크푸르트공항
스탠스태드공항 등

김포공항

CAT-Ⅲａ 200m이상 15m이상

나리타공항,
시애틀공항,
덴버공항,

제네바공항 등

인천공항

CAT-Ⅲｂ 50m이상 15m미만

샌프란시스코공항,
아틀란타공항,
히드로공항,

샬드골공항 등

없 음

CAT-Ⅲｃ
0m

(제한없음)
0m

(제한없음)
없 음 없 음

( 99. 건교부 관제통신과 자료)

주1) 활주로가시거리(RVR) 란 활주로에 설치된 장비에 의하여 측

정한 가시거리임

주2) 결심고도 란 항공기 착륙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고도임

주3) 시정 이란 활주로가시거리(RVR) 측정장비가 없어 기상대에

서 육안으로 측정한 가시거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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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알기 쉬 운 공항운용 개 념

나. 국내공항 활주로 운용등급 현황

공항별
활주로

길이 및 폭 방 향 운용등급

인 천

3,750×60m
15R

CAT-Ⅲａ
33L

3,750×60m
15L
33R

김 포

3,200×60m
14R CAT-Ⅱ
32L 비정밀

3,600×45m
14L

CAT-Ⅰ
32R

김 해
2,743×45m 36R

CAT-Ⅰ
3,200×60m 36L

제 주 3,000×45m
06 CAT-Ⅰ
24 비정밀

양 양 2,500×45m
33 CAT-Ⅰ
15 선회접근

대 구 2,755×45m 31 CAT-Ⅰ
예 천 2,743×45m 28 CAT-Ⅰ
청 주 2,744×60m 24R CAT-Ⅰ
강 릉 2,743×45m 26 CAT-Ⅰ
원 주 2,743×45m 03 비정밀

사 천 2,743×45m
06R 비정밀

24L CAT-Ⅰ

군 산 2,740×45m
18

CAT-Ⅰ
36

울 산 2,000×45m 36 CAT-Ⅰ
포 항 2,134×45m 10 비정밀

광 주 2,835×45m
04 CAT-Ⅰ
22 비정밀

여 수 1,550×30m 17 비정밀

목 포 1,600×30m 06 비정밀

※ 비계기 활주로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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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항공기 접근범주 분류기준(서항청 자료 20 0 2- 1 참조)

접근범주 등급 속 도 비 고

A(알파) 91 Knots 미만

B(브라보) 91 Knots ∼ 120 Knots
C(촬리) 121 Knots ∼ 140 Knots
D(델타) 141 Knots ∼ 165 Knots
E(에코) 166 Knots 이상

<붙임 4 >

정밀활주로 운용시 항공사의 주요 구비사항

구비사항 CAT-Ⅰ CAT-Ⅱ CAT-Ⅲ

탑재장비

- 자동착륙유도장치 ○ ○ ○

- 계기고장경고장치 ○ ○

- LLZ, GP 수신장비 1대 2대 2대
- Marker 수신장비 1대 1대 1대
- 항공기 자세 및 고도

유지장치
○ ○

- 자동출력조정장치 ○ ○

항공기

성능시험

및

조종사

훈련

- 시험비행 자체기준에

의거 실시

100회이상/6월 100회이상/6월
·시험비행성공율 85%이상 95%이상

- 조종사 훈련

·지상학교육 ○ 3시간 3시간

·시뮬레이터훈련 ○ 1시간 1시간

·최종심사 ○ 1시간 1시간

·전문교관확보 ○ ○

- 기장자격

·제트항공기비행시간 300시간이상 300시간이상

( 99. 건교부 관제통신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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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

비정밀활주로의 공항별 기상최저치

공항별
항공기 접근범주 분류등급

비고
A B C D

인 천 1,600m 2,000m 2,400m

김 해
운고주 ) 500피트

시정 1,200m

운고 500피트

시정 1,600m

양 양 1,600m 2,800m 3,200m

주) 운고 란 구름 높이이며 ICAO에서는 주변의 장애물 상

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항은 공군 관할이며 공군규정에

의하여 군비행장은 운고를 사용함

<붙임 6 >

선회접근시 공항별 기상최저치

공항별 구분
항공기 접근범주 분류등급

비 고
A B C D

김 해
운고 700피트 1,100피트

시정 1,600m 3,200m 4,800m

청 주
운고 700피트 1,000피트

시정 1,600m 2,800m 5,000m

원 주
운고 1,100피트

시정 2,000m 2,400m 4,800m

강 릉
운고 800피트 900피트 1,000피트

시정 1,600m 2,000m 4,000m 5,000m
양 양 시정 2,000m 2,800m 4,000m 4,600m

- 44 -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운용개념 자료 2 0 02- 3

항공기 접근 범주

작성자 :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

박준수, 강순창( 0 2. 6. 20 )





3. 항공기 접근 범주 4 7

1. 항공기 접근범주(Approach Ca te gory)의 정의

항공기가 인가된 최대 착륙중량으로 착륙할 때 실속속도

의 1.3배를 기준으로 하여 항공기의 등급을 분류하는 것으로

써, 이 분류 등급에 따라 착륙 시 적용하는 기상최저치에 차

이를 두어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

□ 원칙적으로 항공기는 하나의 범주에만 속하게 된다. 하

지만 선회접근 시와 같이 해당 범주속도를 초과하여

운영이 필요한 경우는 그 다음 범주로 분류된다.

2. 분류 기준(ICAO, FAA 기준 동일)

□ 항공기의 성능 차이는 항공기의 기동에 필요한 공역과

시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속

도임

□ 이러한 성능에 따라 항공기 접근범주 등급을 분류하고

있음

□ 분류기준인 항공기 속도는 착륙을 위한 접근 시, 제작

사에서 결정한 최대착륙중량 기준 실속속도의 1.3배의

속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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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8 알기 쉬 운 공항운용 개 념

항공기 접근범주 분류기준

접근범주 등급 속 도

A(알파) 91 Knots미만

B(브라보) 91∼120 Knots

C(촬리) 121∼140 Knots

D(델타) 141∼165 Knots

E(에코) 166 Knots이상

3. 항공기 접근범주 등급의 분류 원칙<붙임 1 참조>

□ 항공기 제작시 발행된 형식증명서에서 항공기 접근범

주등급이 결정되나,

□ 승객, 화물 탑재량의 변동 및 개조 등으로 인한 항공기

의 중량 변화가 있는 경우 항공사에서 이러한 사실과

함께 제작사에 등급 재분류를 요청

□ 제작사에서는 재검토하여 항공기 접근범주등급을 권고

□ 항공사는 이러한 제작사의 권고에 따라 정부에 항공기 운

항승인을 받으며, 이때에 최종적으로 분류등급이 결정됨

□ 상위등급의 접근범주의 속도로 일시적 비행이 필요한

경우 상위 접근범주를 적용(예:선회접근)하겠다는 내용

을 포함해서 정부의 승인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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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분류에 따른 효과

□ 항공기의 접근범주 등급에 따라 착륙할 수 있는 기상

최저치(시정, 운고 등)를 다르게 적용

□ 다만, 정밀접근에서는 적용치 않고, 비정밀접근과 선회

접근의 경우에만 적용

※ FAA에서 항공기 접근범주 등급에 따라 달리 적용하

던 시정치를 1988년부터 정밀접근에서는 동일한 시정

치를 적용

□ 정밀접근과 비정밀접근의 구분은 착륙하는 항공기에

제공되는 정보에 따라 구분 <붙임 2 참조>

□ 일반적으로 무선 활공각정보(G/P)가 제공될 경우는 정

밀접근,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정밀접근으로 분류

□ 정밀접근은 CAT-Ⅰ, Ⅱ, Ⅲａ, Ⅲｂ, Ⅲｃ 등 5단계로

구분하며 <붙임 3 참조>

인천공항의 경우 최상급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CAT-

Ⅲａ까지 가능

5. 실제로 적용하는 기상최저치

□ 정밀접근에서는 항공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활주로 가

시거리(RVR) 또는 시정치에 따라 착륙 여부를 결정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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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VR과 시정의 구분>

- RVR : 활주로에 설치된 장비에 의하여 측정한 가시

거리(통상 활주로 가시거리 로 번역)

- 시정 : 기상대에서 육안으로 측정한 가시거리(RVR보

다 부정확)

<정밀접근시 활주로 가시거리>

범주(Cat egory) 활주로 가시거리(RVR) 적용공항(예시)

CAT-Ⅰ 550m 이상 제주*, 양양공항* 등

CAT-Ⅱ 350m 이상 김포, 프랑크푸르트공항 등

CAT-Ⅲａ 200m 이상 인천, 나리타, 시애틀공항 등

CAT-Ⅲｂ 50m 이상 아틀란타, 히드로공항 등

CAT-Ⅲｃ 0m (제한없음) 없 음

※ 1. * 표시는 활주로의 한 방향으로만 정밀접근이 가능하고, 다

른 방향은 비정밀접근 및 선회접근을 적용하는 공항임.

2. 측정기계가 없어 RVR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는 육안으로 측

정한 시정치를 사용 (CAT-I : 시정 800m 이상)

□ 비정밀접근과 선회접근에서는 항공기의 등급에 따라

접근범주를 정하고, 이 접근범주에 따라 착륙 여부를

결정

비정밀접근의 경우에 착륙할수 있는 기상최저치는 공

항에 따라 달리 적용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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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접근에서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붙

임 4 참조>

<예 ; 김해공항 비정밀접근시 기상최저치>

접근범주 A B C D

기상최저치
운고 500피트

시정 1,200m
운고 500피트

시정 1,600m

선회접근에서는 항공기 접근범주별로 선회에 필요한

반경 (공역)에 차이가 있고, <붙임 4, 6 참조>

- 선회소요 반경에 따라 기상최저치에 차이가 발생하

며, 이러한 기상최저치는 공항에 따라 달리 적용함<

붙임 5 참조>

- 선회접근에서의 기상최저치는 비정밀접근의 경우보

다도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예 ; 김해공항 선회접근시 기상최저치>

접근범주 A B C D E

기상

최저치

운고 700피트

시정 1,600m

운고 700피트

시정 3,200m

운고 1,100피트

시정 4,800m

운고 2,400피트

시정 4,800m

□ 구름의 높이인 운고(Ceiling)와 관련하여

ICAO에서는 주변의 장애물 상황을 고려하여 국지적

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운고를 사용하고

일반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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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A에서는 1966년 운고 조건을 폐지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공항이 운고를 사용

-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항은 공군 관할이며, 공군규정

에 의해 운고를 적용하고 있음(김해, 대구, 광주, 청

주, 원주, 사천, 예천, 강릉, 군산 공항등)

붙임 1. 국내항공사 보유기종별 접근범주

2. 정밀접근, 비정밀접근 및 선회접근의 구분

3. 정밀접근(CAT-Ⅰ, Ⅱ, Ⅲ)시의 기상최저치

4. 비정밀 접근시의 공항별 기상최저치

5. 선회접근시 공항별 기상최저치

6. 항공기 접근범주별 선회보호구역(ICAO Doc.8168

vol II, Chapter 8, Table Ⅲ-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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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기종별 접근범주의 일례

기종 좌석수 접근범주 선회접근 적용시

F100 109 C C

MD80 160 C C(착륙중량
120,500LBS 초과시 D적용)

A300-600/600R 266∼276 C D

A330 258∼352 C D

B737-800/900 189∼193 C D

B777-200 301 C D

B777-300 376 D D

B747-200 280∼455 D D

MD-11 화물기 D D

A321 177∼195 C C

B737-400/500 120∼152 C C

B767S 260 C C

B767ER 224∼260 D D

B777-200 301 C C

B747 280∼418 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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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정밀접근, 비정밀접근 및 선회접근의 구분

가. 정밀접근 및 비정밀접근

: 착륙하는 항공기에게 제공되는 정보에 따라 구분

구 분 제공정보 접근종류 비 고

정밀

접근

- 활주로중심선정보(LLZ)

- 활공각정보(G/P)

- 거리 정보(DME)

- ILS(계기착륙시설)

- PAR(정밀접근레이다)

비정밀

접근

- 활주로중심선정보(LLZ)

- 거리 정보(DME)

- VOR(무지향 항법시설)

- TACAN(전술항법시설)

활공각(G/P)

정보

제공않됨

나. 선회접근

절차 수립조건

- 직진입 착륙절차를 활주로 양쪽 방향으로 수립할 수 없

을 경우, 활주로 한쪽 방향으로만 직진입 착륙절차를 수립

·공항주변의 장애물 및 제한공역 등의 요인

선회접근 방법

- 직진입 착륙절차가 수립되어 있는 방향으로 접근

- 반대 방향 활주로로 착륙하기 위하여 공항 상공을 선

회 접근

예) 김해, 양양공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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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회접근의 주된 요인 : 바람 방향

- 항공기 착륙시 배풍(뒷바람)은 정상적인 착륙활주거리

보다 더 긴 활주거리 필요

- 관제탑에서는 배풍(뒷바람)이 약 5노트 이상 관측될 때

에는 활주로 방향을 변경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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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정밀접근(CAT - Ⅰ, Ⅱ, Ⅲ)시의 기상최저치

□ 정밀접근(CAT-Ⅰ, Ⅱ, Ⅲ) 으로

항공기 착륙 시 지원되는 각종 요소들의 충족 정도를

바탕으로 항공기의 안전한 착륙을 위해 설정되는 기상

최저치

※ 항공기 착륙 시 지원되는 각종 요소

· 공항시설(항법시설, 항공등화시설 등)

· 항공관제 장비의 성능 및 지원 능력

· 항공기 탑재 장비의 성능

· 조종사 자격

정밀접근은 CAT-Ⅰ, Ⅱ, Ⅲａ, Ⅲｂ, Ⅲｃ 등 5단계로

구분

- 인천공항의 경우 CAT-Ⅲａ까지 가능

· 기상 최저치 : 활주로 가시거리(RVR) 200m 이상

항공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활주로 가시거리 (RVR)에

따라 착륙여부를 결정

<정밀접근시 활주로 가시거리>

범주(Category) 활주로 가시거리(RVR) 적용공항(예시)

CAT- Ⅰ 550m 이상 제주, 양양공항 등

CAT- Ⅱ 350m 이상 김포, 프랑크푸르트공항 등

CAT- Ⅲａ 200m 이상 인천, 나리타, 시애틀공항 등

CAT- Ⅲｂ 50m 이상 아틀란타, 히드로공항 등

CAT- Ⅲｃ 0m
(제한없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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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

가. 비정밀접근 시 공항별 기상최저치

- 일반적으로 정밀접근시 보다 더 높은 기상최저치 적용

- 공항별 비정밀접근 기상최저치

구 분 A B C D

인천공항 시정 1,600m 2000m 2,400m

양양공항 시정 1600m 2800m 3200m

김해공항
운고 500피트 500피트

시정 1200m 1600m

※ 접근범주 E등급은 군용전투기에 해당됨으로 제외하였음.

나. 선회접근 시 선회소요반경

접근범주 선회소요반경

A 1.68 NM

B 2.66 NM

C 4.20 NM

D 5.28 NM

E 6.94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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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

□ 선회접근시 공항별 기상최저치

구 분 A B C D

김해공항
운고 700피트 좌동 좌동 1,100피트

시정 1,600m 좌동 3,200m 4,800m

청주공항
운고 700피트 좌동 700피트 1,000피트

시정 1,600m 좌동 2,800m 5,000m

원주공항
운고 1,100피트 좌동 좌동 좌동

시정 2,000m 2,400m 4,800m 좌동

강릉공항
운고 800피트 900피트 좌동 1000피트

시정 1,600m 2,000m 4,000m 5,000m
양양공항 시정 2,000m 2,800m 4,000m 4,600m

※ 접근범주 E등급은 군용 전투기에 해당되므로 제외하였음.

<붙임 6 >

항공기접근범주별선회보호구역(ICAO Doc8168 Vol-Ⅱ. Chapter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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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공교통관 제 6 1

1. 관제의 정의

□ 항공교통관제업무 라 함은 항공기간의 충돌방지, 항공

기와 장애물간의 충돌방지, 항공교통의 촉진 및 질서유

지를 위해 관제사가 조종사에게 이·착륙활주로, 비행

로 및 비행고도지정, 이·착륙허가 발부 등을 하는 것

을 말한다.

항공법 제70조에 의하면『항공기는 관제권 또는 관제

구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시하는 이륙, 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 등에 따라 이륙, 착륙

또는 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여기에서 관제권(管制圈) 이라 함은 비행장관제구역

을 말하며, 관제구(管制區) 라 함은 접근관제구역과

항로관제구역을 말한다.

※ 관제내용(관제사가 하는 일)

유도로 및 이·착륙활주로 지정

비행로, 비행고도 및 항공기 식별부호 지정

이·착륙 순서 지정

이·착륙 허가 발부

항공기간의 충돌방지

항공기와 장애물간의 충돌방지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내 인원 및 차량 통제

비행안전과 관련된 중요비행정보 제공

기상정보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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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제의 구분

□ 이동중인 모든 항공기(민간 및 군항공기 포함)는 항공

교통관제기관(관제사)으로부터 관제를 받게되는데 이를

총칭하여 항공교통관제 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이를 3

가지 관제로 구분한다.

항공기가 공항에서부터 이륙 후 일정위치(인천공항의

경우 거리 9Km, 높이 0.9Km)까지는 비행장 내에 위

치한 관제탑으로부터 관제를 받게되는데 이를 비행

장관제 라 하고,

이후 관제가 이양되어 공항으로부터 일정범위(인천공

항의 경우 거리 108km, 높이 6.6Km)까지는 접근관제

소로부터 관제를 받게되는데 이를 접근관제 라 하며,

접근관제소로부터 관제를 받고 있던 항공기가 해당

접근관제구역을 벗어나면 항공교통관제소로 관제가

이양되어 관제를 받게되며 이를 항로관제 라 한다.

이후 목적지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서는 역순으로 항

로관제, 접근관제, 비행장관제를 받게된다.

※ 비행장 관제는 일반적으로 관제탑에서 하고 있으

나, 일부 규모가 큰 공항에서는 계류장 관제와 관

제탑 관제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예: 인천, 덴

버, 나리타, JFK공항 등), 이 경우

계류장 관제는 공항내의 항공기 지상이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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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탑 관제는 항공기 이륙 및 착륙에 관한 업무

를 담당하고 있다.

3. 관제구역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각 나라별로 항공기 관제와

항공기 사고시 긴급구조업무 등을 담당할 구역을 정하여

업무를 위임하고 있으며, 이를 각 국가의 비행정보구역

(FIR: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라 한다. <붙임 1 참조>

우리나라의 비행정보구역을 인천비행정보구역 이라

하며, 이 구역 내에서의 효과적인 관제를 위하여 비

행장관제, 접근관제, 항로관제로 구분하여 관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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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러한 관제의 종류에 따라 구역을 구분하고

있다. <붙임 2 및 붙임 3 참조>

□ 비행장관제구역이라 함은

공항에 위치한 관제탑에서 관제를 하는 구역으로서,

모든 항공기가 이 구역을 비행시에는 관제탑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모든 항공기는 관제사의 사전 지시 없이 비행을 할

수 없으며, 관제탑에서는 주로 공항내 항공기 이동

및 이·착륙 관제업무를 수행한다.

비행장관제구역은 공항을 중심으로 수평반경 3∼5마

일, 수직고도 3,000∼5,000피트 이하의 원통형 모양

을 하고 있으며, 각 공항별로 차이(수평거리 및 수직

고도)가 있다.<붙임 4 참조>

(예) 인천공항 비행장관제구역

3000피트
(0.9Km)

5마일
(9Km)

□ 접근관제구역이라 함은

공항이 위치한 지역의 일정범위내의 공간으로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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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을 관할하는 접근관제소(주로 공항내에 위치한

다)로부터 관제를 받는 구역을 말하며,

공항을 중심으로 수평반경 60마일(108Km), 수직 70

0∼22,000피트(6.6Km) 범위 내에서 각 공항의 위치

및 교통량을 감안하여 항공교통관제소에서 접근관제

소에 위임한 구역으로서,

각 공항별로 차이(수평거리 및 수직고도)가 있다.(예 :

서울접근관제구역은 반경 50마일, 고도 700∼22,000피트)

인천비행정보구역 내에는 총 14개의 접근관제구역이

있으며, 관할 관제기관은 건교부 2개, 한국공군 10개,

미공군 2개로서, 모든 항공기는 이 구역을 비행시 관

할기관으로부터 관제를 받게된다.<붙임 3 참조>

(예) 강릉접근관제구역

700∼22,000피트
(0.2∼6.6Km)

65마일
(117Km)

55마일
(9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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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로관제구역이라 함은

인천비행정보구역에서 비행장관제구역과 접근관제구

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으로서 건설교통부 항공교통관

제소에서 관제를 하고 있으며,

항로관제구역은 통상 고도 22,000피트 이상을 말하나,

각 접근관제소의 관할 범위에 따라 그 구역의 범위가

달라진다.

4 . 관제의 대상

□ 군용, 민간, 소형, 대형항공기 또는 소속에 관계없이 관

제구역(비행장관제구역, 접근관제구역, 항로관제구역)내

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가 관제대상이 된다.

다만, 초경량비행장치나 무인비행장치는 관제대상에

서 제외된다.

※ 관제대상에서 제외 되었다고 하여 관제구역내에 임의

로 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초경량비행장치나

무인비행장치가 비행할 수 있는 구역을 별도로 설정

하여 그 구역 내에서만 비행을 하여야 한다. (항공

법 시행규칙 제68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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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제의 수단

□ 항공관제에 사용되는 수단은 음성통신과 데이터 통신

의 2가지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신수단은 음성통신이며, 일부

관제탑(인천, 김포관제탑)에서는 데이터통신을 이용하여

항공기에게 기상정보와 일부 관제지시를 발부하고 있다.

음성통신은 통상 영어로 이루어지며, 국제민간항공기

구(ICAO)에서 권장하는 국제표준관제용어 를 사용한

다.

데이터통신은 관제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발

되었으나, 현재는 기술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아 항

공관제 전반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음.

※ 관제사가 관제를 할 때는 관제시설에 설치된 레이더

시설을 활용,

- 항공기의 위치, 비행고도, 방향 및 속도 등을 확인하

여, 항공기간의 분리 및 이·착륙 순서 지정 등 항공

관제업무를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 또한, 항공기간의 충돌, 항로이탈, 최저안전고도 침범

등 비정상적인 상황 발생시 경고음과 함께 레이더에

문자가 전시되어 항공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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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더 스코프상에 전시되는 항적내용

(예：서울접근관제소 레이더)

※ 조종사와 통화하는 수단으로는 관제통신(VHF, UHF)과

장거리항공이동통신(HF)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구분
관제통신

(VHF , UHF)
장거리 항공이동통신(HF)

구역
관할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기 이용

주로 관할 비행정보구역을 벗어난

항공기가 이용하며, 필요시 관할

비행정보구역 내에서도 이용

목적

항공기 관제

- VHF：민간항공기

사용

- UHF：군항공기

사용

항공기 위치 정보, 기상정보, 긴

급, 조난에 관한 정보 등을 음성

또는 데이터통신으로 정보접수

접수한 정보는 관련기관과 항공사에

유선으로 전달

- 6 8 -

- KAL1253 : 항공기 호출명
- H : 항공기 등급
- 075 : 현재 통과고도(7,500피트)
- ↑ : 상승중
- 310 : 최종상승고도(31,000피트)
- 25 : 항공기 속도(250노트)
- ICDEP : 관제섹터(인천출발관제석)
- B747 : 항공기 기종
- : 항공기 위치

<항적설명>

KAL1253 H

075↑310 25

ICDEP B747

<화면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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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공기 분리

□ 하늘에서도 항공기가 다닐 수 있는 길( 항로 라고 한

다)이 지정되어 있어 항공기는 이 길을 따라서 비행하

게 된다.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 여부, 군사상 목적 등으로 설

정된 비행금지구역 등을 고려하여 항공기가 가장 안

전하고 신속하게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길을

항로로 만드는 것이며,

이러한 항로의 신설 또는 변경은 국내 항로는 공역위

원회에서 담당하고, 외국으로 연결된 항로는 해당 국

가와 협의하여 정한다.

항로는 일반적으로 폭이 10마일(약 18km), 최저높이

가 8,000피트(약 2.4km)로 구성되어 있다.

□ 따라서, 동일한 항로에 여러 대의 항공기가 동시에 운

항하는 일이 자주 있으며, 이 경우에 충돌 등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동일 항로 내에서 고도에 따른 수직(상하)

분리나, 거리에 따른 수평(좌우 및 전후)분리가 필요

한 것이다.

따라서 관제사는 동일 항로로 비행하는 항공기간에는

고도를 달리 배정 하거나 일정거리를 유지하도록 유

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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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간의 분리는 레이더장비와 항공기에 탑재된 계

기의 정보에 의존하여 시행하며, 항공기 위치(레이더

안테나로부터 멀리 있으면 신뢰도가 떨어짐)에 따라

분리치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수직(상하)분리는

비행고도 29,000피트 이하 : 항공기간 1,000피트 분리

비행고도 29,000피트 이상 : 항공기간 2,000피트 분리

□ 수평(좌우 및 전후)분리는

항공기 위치가 레이더 안테나로부터 40마일 이내 :

3마일 분리

항공기 위치가 레이더 안테나로부터 40마일 이상 :

5마일 분리

7. 관제의 이양

□ 관제이양이라 함은 항공기가 관할 관제구역을 벗어나

타 관제구역으로 진입시에 관제업무를 타 관제소에 이

양하는 것을 말한다.

관제이양 대상은 군, 민, 소형, 대형 또는 소속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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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없이 관제구역내로 진입하는 모든 항공기가 관제이

양 대상이 된다.

□ 관제이양 시기는 수평적으로 구역경계선을 통과하거나,

수직적으로 관할 관제구역의 고도경계선 통과시에 이

양한다.

일반적으로 관제구역간의 관제이양은 항공기가 이륙

또는 착륙하면서 고도를 높이거나 낮추어 고도경계선

을 통과하기 때문에 관제의 이양이 일어나는 것이며,

수평적으로 구역경계선을 벗어나기 때문에 관제의 이

양이 일어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

다(예：저고도 비행시).

따라서 관제의 이양은 일반적으로 비행장관제→접근

관제→항로관제→접근관제→비행장관제의 순으로 이

루어지고 있으나,

- 항공기가 저고도로 계속 비행하여 인접 접근관제구

역으로 운항 할 때는 접근관제기관에서 다른 접근관

제기관으로 이양된다.

□ 관제이양의 방법은 주파수를 변경함으로서 이루어진다.

관제 이양시에는 먼저 이양하는 기관의 관제사가 이

양받는 기관의 관제사에게 항공기 현재 위치를 알려

주면, 이양 받는 관제사는 레이더로 항공기 위치를
-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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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후 항공기가 교신할 주파수를 이양하는 기관

의 관제사에게 알려주고,

관제사는 통보 받은 주파수로 교신할 것을 조종사에

게 지시하고, 조종사가 이양 받을 관제기관의 주파수

로 변경함으로서 관제이양이 종료된다.

□ 항공관제에 사용되는 주파수는 민간항공기용 주파수

(VHF)와 군항공기용 주파수(UHF)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각 관제시설별로 일정 주파수가 배정되어 있다.

(예) 인 천 관 제 탑 : 118.2MHz, 122.2MHz 등

서울접근관제소 : 120.8MHz, 125.15MHz 등

항공교통관제소 : 123.6MHz, 122.4MHz 등

8. 관제의 절차

□ 항공기 관제는 조종사의 요청과 관제사의 판단하에 이

루어지며, 관제사는 항공기 이동단계마다 적절한 허가

를 발부한다.

이륙할 때 : 항로비행허가 → 주기장으로부터의 후진

허가 → 이륙 활주로까지의 지상이동허가

→ 이륙허가 → 접근관제소로 관제이양

→ 항로진입까지 레이더 유도 → 항공교통

관제소로 관제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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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할 때 : 항공교통관제소에서 접근관제소로 관제

이양 → 착륙공항까지의 비행허가(또는

레이더 유도) → 계기착륙접근허가 →

관제탑으로 관제이양 → 착륙허가 →

주기장까지 지상이동허가

※ 관제사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관제를

한다.

- 기상상태 : 바람의 방향/속도, 활주로 시정(안개 등) 등

- 활주로의 상태 : 장애물 존재 여부, 젖어있거나 얼

어있는지 여부 등

- 지상이나 하늘(항로)의 교통상황, 항공기의 위치/

고도 등

- 계류장의 혼잡도나 주기장의 배정여부 등

- 기타 항공교통의 장애여부

□ 조종사는 이륙준비단계부터 착륙하여 항공기가 주기장

에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허가를 관할관제기관으로부

터 받아야 한다.

【관제의 세부절차 (예시)】 <붙임 5 및 붙임 6 참조>

□ 이륙관제

조종사는 출발 10분전에 비행장관제탑(허가중계 관제

석)에 교신하여 목적공항까지의 항로비행허가를 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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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관제탑은 비행로, 비행고도 및 식별코드를 부여

한다.

관제탑으로부터 항로비행허가를 득한 조종사는 계류장

관제소에 교신하여 주기장으로부터 후진(견인차량에 의

한)허가를 받아 후진한다.

- 계류장관제소를 운영하지 않는 공항은 관제탑에 허가

를 득한다

조종사는 후진이 완료되면 계류장관제소에 교신하여

이륙활주로까지 지상이동허가를 받아 활주로까지 이동

한다.

조종사는 이륙활주로 진입 전에 관제탑(국지관제석)에

교신하여 이륙허가를 득한다.

- 이때 관제탑은 이륙할 활주로, 바람방향 및 속도를 포

함하여 이륙 허가를 발부한다.

- 관제탑은 항공기가 이륙하여 안전고도를 통과하면(통상

고도 1,000∼2,000피트) 접근관제소(출발관제석)로 관제를

이양한다.

관제탑으로부터 관제 이양 받은 접근관제소(출발관제

석)는 레이더 스코프상의 항공기 위치를 확인하고, 계

획된 비행로 및 고도상승을 지시한다.

- 이때 주변 교통상황을 감안하여 필요시 레이더 유도나

고도제한을 추가로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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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가 접근관제구역 경계선을 벗어날 때 항공교통

관제소에 관제를 이양한다.

- 대부분의 항공기가 인접 접근관제구역의 고도 이상으

로 비행하므로 항공교통관제소에 직접 이양한다.

이후 항공기는 항공교통관제소의 관제하에 목적공항까

지 배정된 항로를 따라 비행하게 되며, 목적공항 관할

접근관제구역 진입시 접근관제소에 관제를 이양한다.

□ 착륙관제

항공교통관제소로부터 관제를 이양 받은 접근관제소(접

근관제석)는 레이더 스코프상의 항공기 위치를 확인하

고, 착륙공항까지의 비행로와 고도강하를 지시한다.

- 이때 주변 교통상황을 감안하여 필요시 레이더 유도나

고도제한을 추가로 지시한다.

항공기가 공항으로부터 약 15∼20마일 지점에 왔을 때

착륙을 위한 접근허가를 발부한다.

- 이때 착륙할 활주로를 지정한다.

항공기가 활주로 연장선(계기착륙코스)에 진입(통상 공

항으로부터 약 10마일 지점)하면 관제탑으로 이양한다.

관제탑은 항공기를 이양 받아 활주로 상에 장애물 존

재여부를 확인하고 착륙허가를 발부한다.

- 이때 착륙활주로를 최종적으로 지정하고, 바람방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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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하면 주기장까지 지상이동허가

를 발부한다.

이후 항공기가 계류장 지역으로 진입하면 계류장관제

소에 이양하고, 계류장관제소의 관제하에 항공기가 주

기장에 도착하면 관제는 종료된다.

9. 군 관제와의 관계

□ 민간항공기가 취항하는 공항은 총 17개 공항으로서, 이

중 건교부소속 민간관제사가 관제하는 관제탑은 6개

공항이며, 나머지 11개 공항의 관제탑은 국방부 소속

군관제사가 관제하고 있으며,

※ 건교부 : 인천, 김포, 양양, 울산, 여수, 제주

국방부 : 원주, 강릉, 청주, 예천, 군산, 대구, 포항, 광주,

사천, 김해, 목포

□ 군 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민간항공기가 취항

하는 군 공항의 관제탑에 건교부 소속 관제사 1∼2명

이 파견되어 있음.

□ 항로관제를 담당하는 항공교통관제소는 1995년 3월 1

일 까지는 국방부(공군)의 군관제사가 관제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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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이후 건교부 항공교통관제소로 이관되어 현

재는 민간관제사가 관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붙임 1. 공역관리

2. 인천비행정보구역(FIR)

3. 인천비행정보구역내 접근관제구역

4. 공항별 관제구역

5. 구체적인 관제절차 및 내용(인천공항)

6. 국제표준관제용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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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공 역 관 리

1. 공역의 개념

□ 공역이란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항공기

의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구역으로서, 사용 용도에

따라 관제공역 과 비관제공역 으로 구분한다.

관제공역 은 항공교통관제기관(관제탑, 접근관제소

등)의 통제하에 관제를 받는 공간을 말하며,

비관제공역 은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통제 없이 자율

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 우리나라 공역내에는 비관제 공역이 없음

2. 세계의 공역관리

□ 전세계의 공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관리하고,

각 나라에서는 이로부터 공역을 위임받아 사용하고 있으

며, 이를 비행정보구역(FIR: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라 한다.

□ 우리나라 공역 역시 국제민간항공기구로부터 위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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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인천비행정보구역 이라 한다.

3. 우리나라의 공역관리

□ 인천비행정보구역은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항공교통관

제소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 관제구역(비행장, 접근관제, 항로관제)을 조정하는 것을

공역조정 이라 하는데, 공역조정이 필요한 기관은 공역

실무위원회(위원장:항공교통관제소장)에 공역조정을 요청

하면, 공역실무위원회의 검토와 공역위원회(위원장:건설

교통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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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인천비행정보구역(FIR)

동경비행정보구역

인천비행정보구역

평양비행정보구역

심양비행정보구역

상
해
비
행
정
보
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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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인천 비행정보구역내 접근관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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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

공항별 관제구역

공항명 수평거리 수직고도 비고(관할기관)

인천 5마일(9Km) 3000피트(0.9Km) 건설교통부

김포 5마일(9Km) 3000피트(0.9Km) 〃

제주 5마일(9Km) 3000피트(0.9Km) 〃

여수 5마일(9Km) 3000피트(0.9Km) 〃

울산 5마일(9Km) 3000피트(0.9Km) 〃

양양 5마일(9Km) 3000피트(0.9Km) 〃

김해 5마일(9Km) 3000피트(0.9Km) 국방부(공군)

청주 5마일(9Km) 5000피트(1.5Km) 〃

광주 5마일(9Km) 4000피트(1.2Km) 〃

대구 5마일(9Km) 4000피트(1.2Km) 〃

강릉 5마일(9Km) 4000피트(1.2Km) 〃

원주 5마일(9Km) 5000피트(1.5Km) 〃

사천 5마일(9Km) 4000피트(1.2Km) 〃

서울 5마일(9Km) 4000피트(1.2Km) 〃

예천 5마일(9Km) 5000피트(1.5Km) 〃

목포 5마일(9Km) 3000피트(0.9Km) 국방부(해군)

포항 5마일(9Km) 3000피트(0.9Km) 〃

오산 5마일(9Km) 3000피트(0.9Km) 미공군

군산 5마일(9Km) 3000피트(0.9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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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

구체적인 관제절차 및 내용
(인천공항)

이륙관제

- 조종사는 출발 10분전에 관제탑 허가중계 관제석(121.0MHz)

에 교신하여 목적공항까지의 항로비행허가를 득한다.

KAL1253, CLEARED to Kimhae APRPORT OSAN1S

DEPARTURE via A582 MAINTAIN Flight Level 250

SQUAWK 5051

(대한항공1253, 김해공항까지 비행을 허가한다. 비행로는

OSAN1S 출발절차를 경유하여 항로 A582를 따라 비행

을 하고, 비행고도는 25,000피트, 식별부호는 5051임)

- 관제탑으로부터 항로비행허가를 득한 조종사는 계류장관

제소(121.65MHz)에 교신하여 주기장으로부터 후진(견인

차량에 의한)허가를 득한다.

AAR8251, PUSH-BACK APPROVED

(아시아나 8251, 후진하시오)

- 조종사는 후진이 완료되면 계류장관제소(121.65MHz)에

교신하여 이륙 활주로까지 지상이동허가를 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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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1253, TAXI to RUNWAY 15R via Alpha TAXIWAY

(대한항공1253, Alpha 유도로를 경유하여 활주로15 우측

활주로로 이동하시오)

- 조종사는 활주로에 진입 전에 관제탑 국지관제석(118.2MHz)

에 교신하여 이륙허가를 득한다.(이때 관제탑은 이륙활주

로, 바람방향 및 속도를 포함하여 이륙허가 발부)

AAR8251, WIND 150 AT 5Knot CLEARED FOR TAKE-

OFF RWY 15R

(아시아나8251, 활주로 15방향 우측 활주로로 이륙하시

오, 바람은 150도에 5노트임)

- 관제탑은 항공기가 이륙하여 안전고도를 통과하면(통상

고도 1,000∼2,000피트) 접근관제소 출발관제석(125.15MHz)

으로 관제를 이양한다.

KAL1253, CONTACT Seoul Departure 125.15

(대한항공1253, 서울 출발관제소 125.15MHz로 교신하시오)

- 관제탑으로부터 관제 이양 받은 접근관제소 출발관제사

는 레이더 스코프상의 항공기 위치를 확인 및 교통상황

을 고려하여 고도제한이 필요한 경우 추가 지시한다.

AAR8251, RADAR CONTACT, CLIMB TO Flight Level 250

(아시아나8251, 레이더로 위치 확인되었으며, 고도 25,000

피트까지 상승하시오)

- 항공기가 접근관제구역 경계선을 벗어날 때 항공교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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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에 관제를 이양한다.(대부분의 항공기가 인접 접근관

제구역의 고도 이상으로 비행하므로 항공교통관제소에

직접 이양한다)

KAL1253, CONTACT Incheon Control 123.6

(대한항공1253, 인천관제소 123.6MHz로 교신하시오)

- 이후 항공기는 항공교통관제소의 관제하에 목적공항까지

배정된 항로를 따라 비행하게 되며, 목적공항 관할 접근

관제구역 진입시 목적공항 관할 접근관제소에 관제를 이

양한다.

착륙관제

- 항공교통관제소로부터 관제를 이양 받은 접근관제소 접

근관제석(119.9MHz)은 레이더 스코프상의 항공기 위치를

확인하고, 교통상황을 감안하여 착륙공항까지의 비행허

가를 발부한다.

AAR8251, Seoul Approach RADAR CONTACT, CLEARED

BULLS 1A Arrival DESCEND to 8000feet

(아시아나8251, 레이더로 위치 확인되었으며, BULLS 1A

도착비행로를 따라 비행하고, 고도는 8,000피트까지 강하

하시오)

- 항공기가 일정고도 통과시(인천 13,000피트) 도착관제섹

터(120.8MHz)로 관제를 이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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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1253, CONTACT Seoul Arrival 124.2

(대한항공1253, 서울 도착관제소 124.2MHz로 교신하시오)

- 항공기가 공항으로부터 약 15∼20마일에 도착할 때 계기

착륙접근허가를 발부한다.

AAR8251, DESCEND to 3000feet CLEARED ILS/DME

Runway 33R Approach and Report Intercept Localizer

(아시아나8251, 고도를 3,000피트까지 강하하고, 활주로

33방향 우측활주로의 정밀계기접근절차를 수행하시오.

그리고 계기착륙코스에 진입하며 보고하시오)

- 항공기가 계기착륙코스에 진입하면 관제탑으로 이양한다.

KAL1253, CONTACT Incheon Tower 118.2

(대한항공1253, 인천관제탑 118.2MHz로 교신하시오)

- 관제탑은 공항으로부터 약 10마일 지점에서 항공기를 이

양 받아 활주로 상에 장애물 여부를 확인하고 착륙허가

를 발부한다.(이때 착륙활주로, 바람방향 및 속도를 포함

하여 착륙허가 발부)

AAR8251, WIND 150 AT 5Kont CLEARED TO LAND

Runway 33R

(아시아나8251, 활주로 33방향 우측 활주로에 착륙하시

오. 바람은 150도 방향에 5노트임)

-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하면 주기장까지 지상이동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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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다.

KAL1253, TAXI TO Gate27 VIA Bravo Then Alpha8

TAXIWAY

(대한항공1253, Bravo 유도로와 Alpha8 유도로를 경유하

여 27번 주기장으로 들어가시오)

- 이후 항공기가 계류장에 지역으로 진입하면 계류장관제

소에 이양하고, 계류장관제소의 감시하에 항공기가 주기

장에 도착하면 항공관제는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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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

국제표준관제용어(예)

※ 밑줄친 부분은 국제표준관제용어이며, 나머지 부분은 항

공기 호출부호, 활주로, 유도로, 항로, 고도 등에 따라 변경

하여 사용

관제탑관제

주기장에서 견인차량에 의한 후진 허가 발부시

KAL1253, PUSH-BACK APPROVED

(대한항공1253, 후진하시오)

이륙활주로까지 지상이동허가 발부시

AAR8251, TAXI TO RUNWAY 15R VIA Alpha7 TAXIWAY

(아시아나8251, Alpha7 유도로를 경유하여 활주로 15방향

우측 활주로로 이동하시오)

착륙항공기 지상이동허가 발부시

KAL1253, TAXI TO Gate27 VIA Bravo Then Alpha8

TAXIWAY

(대한항공1253, Bravo 유도로와 Alpha8 유도로를 경유하

여 27번 주기장으로 들어가시오)

이륙허가 발부시(활주로, 바람방향, 속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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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공교통관 제 89

AAR8251, WIND 150 AT 5Knot CLEARED FOR

TAKE-OFF RWY 15R

(아시아나8251, 활주로 15방향 우측 활주로로 이륙하시

오, 바람은 150도에 5노트임)

착륙허가 발부시(활주로, 바람방향, 속도 포함)

KAL1253, WIND 150 AT 5Kont CLEARED TO LAND

RWY 15L

(대한항공1253, 활주로 15방향 우측 활주로에 착륙하시오,
바람은 150도에 5노트임)

타 관제기관으로 관제 이양시

AAR8251, CONTACT Seoul Approach 125.5

(아시아나8251, 서울접근관제소 주파수 125.5로 교신하시오)

레 이 더관 제

출발항공기 첫 무선 교신시

KAL1253, RADAR CONTACT, CLIMB TO 7000feet

(대한항공1253, 레이더로 위치 확인되었으며, 고도 7,000

피트까지 상승 하시오)

도착항공기 첫 무선 교신시

AAR8251, RADAR CONTACT, FLY HEADING 310

DESCEND TO 8000f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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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8251, 레이더로 위치 확인되었으며, 비행기수는

310도로 하고, 고도는 8,000피트까지 강하하시오)

레이더 유도시

KAL1253, TURN RIGHT HEADING 120
(대한항공1253, 비행기수를 120도 방향으로 하시오)

교통정보 발부시

AAR8251, TRAFFIC Twelve O'Clock, Seven Miles,

Eastbound, B747, Flight Level One Seven Zero

(아시아나8251, 12시 방향 7마일에 항공기가 있습니다,

기종은 B747, 고도 17,000피트이고, 동쪽방향으로 비행

하고 있음)

항공기 속도 조절시

KAL1253, INCREASE TO two five zero

(대한항공1253, 비행속도를 250노트로 증속하시오)

AAR8251, REDUCE SPEED TO two five zero

(아시아나8251, 비행속도를 250노트로 감속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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